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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및 처분내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화서면장은 2022년 소울푸드 페스티벌 축제 시상식에서 수상에 대한 

불만으로 물의를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을 야기하게 된 사실이 있다.

  이에,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기관장 경고』처분하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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